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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경 한 견청취 건검토보고( )

안건1.

마포로 역제 시환경정비 역 정 경 한 견청취 건2 10 ( )

제출 제출2.

년 월 마포 청2008 8 22 ( ),金

원회 회3.

년 월2008 8 25 ( )月

련 령4.

시 주거환경 정비 (2008.3.28 률 제 호9047 )

제 조 정비계획 수립 정비 역 정 제 항4 ( ) 1

시 주거환경 정비 시행령(2008.7.29 통령령 제 호20947 )

제 조 정비 역 정 한 주민공람 등11 ( )

검토 견5.

본 건 건 통 고시 제 호 로 심 개1979-345 (1979.9.21)

역 정, 특 시고시 제 호 로 심 개1981-412 (1981.11.13)

사업계획 결정 곳 로 시환경정비 역 경 정 한, 정비

계획에 하여 시 주거환경 정비 제 조 제 항 규정에 거4 1

회 견 청취하고 제출 것 .



주 안 내 보 동 는 마포 공 동 호 필, 237-6 23 ,

건축물 동 로 는 시행 적 고28 , 28 , 5,058.5㎡

주거 역 화 심미 로 적 당초, , 3,841.0㎡․

에 로 녹 는 공 동 건축계획3,977.6 , 236-26 764.0 ,㎡ ㎡

건폐 과 적 각각 하 하 고 하40% , 530% , 6 상 15

최고높 하로 주 는 업무시 로 안 경( 70m) , 하고 하는

것 .

본 는 년 특 시 시 주거환경정비 본계획에2005

른 건축계획 경사항 로 수 높 가 하 는 본( ) 15 (70m )

계획에 최고높 내 에 결정토록 어110m

어 적합하고 주 가 업무시 로 적률 하는 업무시, 530%

건축 시 상한 적률 하로 적정하다 하겠 개1,000% ,

가 드라 등 주 여건 화로 련 규 동 본계획 적합한

내에 사업 경하고 하는 것 .

본 는 환경 통 해 등에 한 향평가 시행령 제 조14「 」․ ․

제 항 규정에 라 통 향평가 실시 상 사업 로 향후1 1

사업 추 시 마포로 상습 통체 해 하고 환경 건축물로,

주 생활환경 개 수 록 계에 만전 해야 할 것 ,

에 는 미해결 문제가 조 히 해결 록 행정 하는

것 람 함.


